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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검토 배경

n 울고 집행 지 신청9. 19. 용 결

l 울행 원6. 19. 본안 통보처 취( ) 심1 결 고 ⇨

l 6. 23. 항 통보처7. 10.⇨ 집행 지 신

청 원7. 22.⇨ 헌 심 청 신청

n 재항고 사건 재 원 계

l 고용 동9. 30. 재항고 원⇨ 2014 548 수

n 재항고 사건 진행 향 과 그에 과 등 필

l 재항고 용 여 시 등에 득실 단 행 어야 함

2. 결정 내용 재항고 인용 여부⇨

가. BH

n 용 결 후 BH 크게 만 시하 다 후

l 비 상 행태 규 ⇨ 비 상 상‘ ’ 필 한 것 리

n 사 안 취 하고 것 보

l 헌재 통진당 헌 당해산심 사건과 함께 가 한 안

취 하고 다고 함

n 만 재항고가 각 경우 후 에 나 것

l 원 각 진 사업 상고 원 진 등 에 한(ex. )

견 해· 가 상

對 外 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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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원

n 안 취 하지 않고

l 사건 고 심 울 사안 하나 사,

에 안 보 것 아님 ⇨ 많 사건 하나(one of

에 과them) 함

n 재 원 안 상고 원 진 에 한⇨ BH

비 한 각계 지원 실· 한 상

l 특 주 보 라 검찰 향BH ·親 하여 지BH

지 보하 에 어 움 겪고

- 직 움직 감지 고

다. 검 재항고 용 결 양 에 결과가 것[ ] ⇨

n 재항고 각 양 에 해가 것 고 재항고, 용 양

에 득 것

l 재항고 용 경우 양 에 실 크지 않 것

- BH 상고 원 진 지원하 에 별다 해 감수하·⇨

여야 하 것 아님

- 원 사건 고 하여 난처한 상 에 빠지 것 아님⇨

BH 원

재항고

각

결 시

안-

⇨ 상당한 해

단순 사안-

별 향 없⇨

상고 원
단순 사안-

별 향 없⇨

안-

⇨ 상당한 해

재항고

용

결 시

안-

⇨ 상당한 득

단순 사안-

별 향 없⇨

상고 원
단순 사안-

별 향 없⇨

안-

⇨ 상당한 득



- 3 -

3. 결정 시점

가. 고 사항

n 원 득 할 시 에 한 필

l 결 시 에 라 에 상당한 차劇的 效果 가 것

l 원과 헌재라 사 고 어 운 안에 얼BH

마나 하 지 여· 에 라 양 평가할 것 ⇨

운 동 트 라 미지· 한 각시킬 수 시

찾 필 가

- 평가에 라 그에 상 하 가 주어질 것·

n 주 사 안 처리 우 고

l 특 함께 사 안 다루어지고 헌재 통진당

헌 당해산심 사건과 상 계 우 고 하여야 함

l 통진당 헌 당해산심 사건[ ] 아직 고 지 지 않았

그러나⇨ 연내 고 가

- 다만, 경에 강12. 11.~14. ○○ 재 해 고

하 그 직 또 직후 목 에 루어질 가 ⇨ 12.

목18.( ) 또 다 지만 수12. 10.( ) 가 것 상

- 한편, 헌재 계 에 당사 에게 고 통지가 루어지 시,

에 공식 가 한 고 얼마 에 통지 하 지에,

하여 특별 해진 없다고 함 단⇨ 가 한 가 빠 시 에

해주 하 고 여타, 비공식 채 가동할 필 가

l 한편 본 사안과 사건, 원 헌 심 사건 결

시 도 고 하여야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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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헌 심 사건 결 시 보다 어질 경우 과 감 우

n 타 주 고

l [BH] 재 사 공 원연 개 안 등 컨트 하 든 안,

들 지 상태 게다가+ 청 건 등 난맥상

⇨ 시간 갈수 감 민함 고· 수 에 없

l [ ] 월 안 처리 한12 시 개 상 나,

해 순 등 하여 원포 트에 그 망 원들⇨

안에 한 심 결집 등 어질 것· 보

- 월 사건 미루어 았 해 시찰, 연말연시 내 당

야당 경우 등 비한( ) 지역 리 등 월에12⇨ 울에

원 체가 것 상

l 검찰[ · ] 청 건 등에 한 철 수사VIP

에 라 주한 상 맞 것 보

- 타 안에 한 어지 시

l 상고 원 안 빠 주 후 내주 에[ ] , 것

상

나. 시나리 에

n 우 고 헌재 통진당 헌 당해산심 사건 고

과 후 상 함

l 통진당 헌 당해산심 사건① 고 월 순 수12 [12. 10.( )

또 목12. 18.( )] 가 고 그, ② 결 당해산결 내

질 가 것 함

n 안 통진당 헌 당해산심[ ] 고 에 결

l 아직 헌재 고 므 원 미지가 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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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수

- 단 감 고 상 수 주목도도 아지 것, [High Risk,

High Return] ⇨ 지나 게 빠 시 에 결 하 것 과 감시킬

수 므 주 하여야 함

l 다만 후 통진당 헌 당해산심 고에 가리어, 과가

그리 래 지 지 않 가 도

- 하지만 결 에 만 가지逆 도 통진당 고 함께 가

라앉 가 큼 ⇨ 통진당 고에 한 직 시 결

시 것 가 리하다 결

l 또한 고 하 월 어 지 않 시12 에

원 재항고 사건 결 내리 것 야당 직 피

할 수 도 함

n 안 통진당 헌 당해산심[ ] 고 후에 결

l 만 통진당 헌 당해산심 고 결과가 달BH·

리 각 경우 가 한다 그 후에 결 하 것 욱,

극 과가 아질 가 도 하지만⇨ 그러한 가 매우

낮

- 재 헌재 수뇌 검찰 신 특 공안 검사 신, ‘ ’ ⇨ ○

안 재,○ ○○

- 상당한 감 가지고 사건 처리할 것BH· 상

l 라 당해산결 내 지 것 할 에 , 사건

게 도 등 고· 하 통진당 헌 당해산심, 고 후에

원 재항고 사건 결 그다지 주목 어 움

l 또한 고 하 월 후12 에 에 비하여 야

당 직 가 아짐

l 게다가 가 지 않지만 헌재가, 원 에 한 합헌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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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 고할 수 그⇨ 고 후에 아 런 주목

수 없게 고, 헌재 결 에 원 듯한 매우

미지가 생할 수

다. 검 통진당 헌 당해산심 고 에 결 극[ ] ⇨

과 극 할 수

n 고 시 한 빨리 악할 수 도 비공식 채 가동하

취할 필

4. 후속 조치

가. 마

n 야당 원

l 재항고 각 시에 것 보 나, 과 에 그 것

망

- 특 월12 에 해 시찰지역 리 등 울에 원 체가·

것 ⇨ 사안에 한 처 집 폭 어질 것· 상

l 재 사 진행 므 원에 하여 강한 비 에 나

지도 할 것

- 재 수사재 원 수· 야당 여당‘ 34 5’ 결 야당 원들⇨

에게 후 지 상 원 수 에 없 상

n 진보 향 언 비

l 다 비 가 것 보 나· , 다 안 상당 많 상

라 심 산 어 지 고 거 비 없 것 보

- 민들 목 욱 집 고 직 겨냥하 안BH 들 많

⇨ 십상시 건 등‘ ’, ‘ ’ 에 집 할 것 보 고 사건 결 내

용에 그리 많 지 할애할 수 없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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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본안 사건 처리

n 시간 여 가지고 처리하 것 람직함

l 어차피 심 고도 개월가량1 8 었

- 수 고2013. 10. 24. 2014. 6. 19.⇨

- 곧 원 사 시 도 다가 ⇨ 해당 재 민( ○○ 수 사)

체 원 가( )

l 미지 한 지 시킬 수

n 결 해당 재 가 연스럽게 도 하 것 보

l 재 체 경우 본안에 한 해 해결 색하

안도 가 사 슈⇨ 승 해결 시도 미지 과시

- ‘ 가 해직 원 9 하 통하여 내

건 충 한 후 다시 신고 하도 하고, 고용 동

그 같 건 충 경우에 신고 수리하 내용’ 안

시

l 만 결 결에 게 경우에도 재항고 사건 처리 결과가 간

것 보

- 결 에 결 가 재 경우 욱 그러할 것

l 원 결 과 다 향 결 본안에 지 다

고 하 라도 미 원 심 집행 지 사건 통하여 어

도 공개 상 등 동 가 그리 크지 않 것BH

- 원에 한 하 심 결 각 계 가 수

다. 청 사항

n 가 원 운 동 트 평가하게 경BH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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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청할만한 사항들 다 과 같

l 상고 원 진에 극 ⇨ 마

l 청 과 에 극 ⇨ 내

l 재 공 견에 극 ⇨ 향 태도 도·

l 한 헌결 극 ⇨ 헌재 견 립 시 청

l 원 원 진에 극 약 가 원 등에30⇨

재· 극 도 끝[ ]


